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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각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교통문화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는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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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교통문화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는 중

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면

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자동차사고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자동

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더욱 필요하게 되

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자동차보험 관련 법제도와 약관에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적 국가체제이지만, 급속한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적정한 피해보상 요구가 더욱 거세

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및 약관의 이해와 발전에 좋

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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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제도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동차사

고 관련법규와 보험약관을 제정∙개정하는 작업을 거듭해 왔고, 자동차보험요율 및

자동차보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교통관련 제 법규의 미정비와 국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의 후진성, 도

로와 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

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이

며,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국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겪는 하나의 필

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중국 당국도 이러한 현상을 조속히 치유하고 새로운 교통문화와 보험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개도국들이 저지른 실수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수백 년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각 선진국의 보험관련규정과 선진보험기

술, 기법 등을 완벽한 제도라고 속단하고 자국의 법 감정이나 국민수준, 경제시장여

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에

시달리는 개도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문

제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본래의 기능과 효용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보험당국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중국 자동차보험약

관의 정비와 개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동차보험 제도와 약관은 좋은 모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자동차시장의 거대한 시장잠재력,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의 잠재력은

세계 유수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중국정부의 세계무

역기구(WTO) 가입과 더불어 보험시장에 대한 점진적인 개방으로 외국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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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연구

는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국내의 자동차 보험업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중국의 교통사고처리 관련법규, 특히「도로교통사고처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중국자동차보험약관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의 비교적 고

찰을 통하여 중국의 자동차보험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모쪼록 본 논문

이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및 약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중국

의 자동차보험약관 연구에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교통사고처리 관련법규

중국의 자동차사고처리에관한법규는「도로교통사고처리법」1)이며, 교통사고에따

른형사, 민사, 행정적업무를처리하기위한법률로서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도로교통사고처리법」의 의의

「도로교통사고처리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정확한 도로교통사고처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교

육 그리고 도로교통사고책임자 처벌을 위해 1991년 9월 22일 국무원령 제89호로

제정된 법이다(동법 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사고라 함은 차량운전자, 행인, 승객 그리고 기타 도

로상 운행과 교통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관리조례」와

기타「도로교통관리법규, 규장(規㨙)」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과실사고 또는 재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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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도로교통사고처리법」은 그 기능상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지급기

준과 유사하며, 우리나라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도로교통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법규로는「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관리조례」가 있다.



해 등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현(䎱) 이상 지방에서의 각급 공안기

관은 각 행정구역 내의 교통사고 주관기관으로 교통사고현장처리, 교통사고책임규

명, 교통사고책임자처벌,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등 형사, 민사, 행정에 있어 총체적

인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2. 교통사고의 책임

공안기관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의 과실책임을 전부책임, 주요

책임, 동등책임, 부가책임 등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즉 당사자 일방의 위반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전부책임을 부여하고, 쌍방

모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공통적으로 있을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위반행위의 작

용이 큰 쪽에 주요책임을, 상대방에게는 부가책임을 인정하며, 위반행위가 비슷하

게 작용했을 경우에는 쌍방에 동등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당사자가 도주하거나 사고현장에 대한 고의적인 파손, 위조, 증거 훼손으로

교통사고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 전부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며, 당사자 편에서

조건적인 신고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해서 교통사고책임의 규명이 어려울 경

우 동등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엔진차량과 비엔진차량, 보행인 사이에 교

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엔진차량의 편에 주요책임을 부과하고, 비엔진차량과 보행

인은 부가책임을 인정한다.

3. 중 재

공안기관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확정한 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손

해배상의 중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공안기관의 필요에 의해 15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산점으로는 사망의 경우 장례식이 끝난 날로부터, 부상의 경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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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종결, 장해의 경우 장해정도의 결정이 끝난 기점을 시작으로 하며, 중재를 통해

협상에 이르게 된 경우 공안기관은 중재서를 만들고 당사자와 중재인이 서명을 하

여 공안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직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중국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중국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나, 교통사고 수가 워낙 많아 법원이 모두 처리하

기가 어렵다는 이유와 이전의 관례 때문에 경찰교통관리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규정 때문에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교통관리부가 먼저 중재하며

중재기간 만료 후,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중재서의 효력발생 후 어느 쪽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경찰교통관리부는 재중재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34조).2)

4. 손해배상책임

가. 내 용

「도로교통사고처리법」제35조는“교통사고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안기관은 도로교통사고에 대

한 책임인정을 통해 각 당사자의 교통사고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확히 결

정하게 된다. 이는 민법통칙 중 침권행위에 있어 과실의 크고 작음에 따라 민사책임

을 진다는 정신에도 부합한다. 

만일 공안기관의 조사를 거친 후, 중재과정에서 쌍방 또는 각 당사자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원의 소송단계에 이르면, 당사자는 공안기관

의 교통사고 책임인정 또는 교통사고 책임중복인정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 단지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모든 교통사고 안건에 대해 전면적인 심리를 하며,

동시에 반드시 공안기관의 책임인정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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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이 교통관리부문의 중재를 거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직접 인

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㫔㤎⠃(2001), p.207). 



안기관이 작성한 책임인정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면 채택하지 않고, 인민

법원이 심사하여 인정한 안건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사고의 처리작업은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일이어서, 공안기관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그 모든 책임인정은 공안기관이 사고현장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와 다른 도로교통관리법규∙법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당사자의 사고 중에 위장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교통위장행

위와 교통사고 손해결과 간의 관계가 큰지 작은지에 대한 모든 인정은 사실과 분석

에 근거한다. 

따라서 안건을 심리 중인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의 책임인정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민법통칙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면 공안기관의 책임인정을 부인할 수 있다.

동시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민사소송건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법원은 전건에 대

해 다시 재조사할 수 없어, 주로 공안기관이 조사 인정한 사실과 감정결론으로 결정

한다. 물론 법원이 심리 중에 공안기관이 인정한 기본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기본증

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면 자체 조사하고 민법통칙(⯓Ⳃ䅫䂤)의 관련규정

에 의거하여 판결할 수 있다.3)

나. 세부기준4)

손해배상의 항목은 의료비, 본인의 일에 대한 지체비용, 병원입원식비보조금, 간

병비, 장애자생활보조비, 장애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비, 피부양인생활비, 교통

비, 거주비, 그리고 직접적인 재산손해비를 포함하며(동법 제36조), 손해배상의 표

준은 아래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동법 제37조).

1) 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필수적인 치료비용은 병원에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한다.

사건종결 후 계속되는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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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㿕䑋䑼∙㼐⯐,セソタ-㹸⨳20㳒年記念�⭎㸾.

4) 䎗㞑䋝(2002), p.5.



2) 일에 대한 지체비용(휴업손해)

당사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일에 대한 지체비용을 고정수입 감소정도

에 따라 계산하는데, 교통사고발생지5)의 평균 생활비6) 3배 이상인 경우에는 3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는 교통사고발생지에 가까운 국영기업의 평균수입

으로 계산한다.7)

3) 병원입원보조비

교통사고발생지 국가기관근무자의 출장 보조금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4) 간병비

부상자의 병원입원기간 중 간병하는 사람의 수입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는 교통사고발생지 평균생활비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5) 장애자생활보조금

장애등급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생활비로 계산한다. 장애사고발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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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발생지’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이 속해 있는 성(み), 자치구(㧣䂓區), 직할

시(㶟䋭㉸)를 지칭하는 말이다(㫔㤎⠃(2001), p.209).

6) ‘평균생활비’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의 인민정부통계부의 공포에 의한, 그 지역 1년

거주민 가정의 평균 생활비 지출액 또는 농민가정의 평균생활비 지출액을 지칭하는 말이

다(㫔㤎⠃(2001), p.209).

7)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은 비농업인구 중 고정수입이 있는 것과 농업인구 중 고정수입이

있는 두 부분을 포함한다. 비농업인구 중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 기업조직, 사

회단체 등의 조직(㰼㶢)단위에서 정규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이것에는 월

급, 보너스 그리고 국가규정의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보너스는 교통사고발생당시 1년에

상당하는 그 조직구성원의 평균 보너스로 계산하여 보너스초과금에서 시작하여, 그 계산

날짜를 기점으로 한정한다. 농업인구 중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은 직접 농업, 임업, 방목

업,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의 수입은 교통사고발생지 노동자 년

평균 순수입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또한‘고정수입이 없다’는 것은 도로판사처(❍⣮䆋⻼

㻿), 향진(䎏㶮, 마을단위)인민정부 증명 또는 관련 증명에 의거한 교통사고발생 이전의

모종의 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이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지칭하는 말로 공

상자영업자, 가정노동복무인원 등을 포함한다. ‘수입이 없다’는 것은 본인생활비의 대부

분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의 제공에 의해 또는 본인의 정상생활을 유지하기는 부족한 소

량의 수입이 생기게 된 것을 의미한다(㫔㤎⠃(2001), p.210).



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배상한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령이 1세 증가함

에 따라 기간도 1년 감소하는데, 최저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70세 이상의 경우 5

년으로 계산한다.

6) 장애용구비

장애인에 필요한 장애 보조기능의 기구에 대해서는 병원이 증명하는 보급형기구

의 비용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7) 장례비

교통사고발생지의 장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8) 사망보상비

교통사고발생지 평균생활비에 의거하여 10년으로 계산한다. 16세 이하에 대해서

는 연령이 1세 적을 때마다 1년 감소한다. 70세 이상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1 년씩 감소하는데, 최저 5년 이하로 한다.

9) 피부양인생활비

사망자의 사망 전 또는 장애자의 노동능력상실 전 실제 부양비는 다른 생활비 조

달의 방법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지의 주민생활의 보조표준으로 계산

한다. 16세 이하의 사람은 16세까지 부양하도록 한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서는 20년 동안 부양하도록 하는데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

라 1년씩 감소시키고, 최소 10년 이하로 한다. 70세 이상은 5년으로 계산한다. 기

타 피부양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부양한다.

10)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비용에 의거하여 계산하고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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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비

교통사고발생지 국가기관의 일반 근로자의 출장 숙박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영

수증을 근거로 지급한다.

12) 기타 내용

교통사고처리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친인척에게 필요한 교통비, 본인의 일에 대한

배상비, 숙박비는 제37조의 계산규정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교통사고에 의거한 책

임분담을 한다. 그러나 계산되는 비용은 3인을 넘지 말아야 된다(동법 제38조). 

또한 교통사고의 상해인과 장애인의 입원, 전원, 간호비용은 병원의 확인이 있어

야 하고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원, 타 병원 이송, 간호해 줄 사람의 사

용, 스스로 구입한 약품 또는 병원이 지정한 퇴원일을 넘긴 경우 그 곳의 상해인과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동법 제39조). 그리고 교통사고로 손실을 입은 차량, 물

품, 설비 등은 수리회복을 해 주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

격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가축이 사고로 사용가치를 잃게 되거나 죽었을 경우 그에

맞는 가격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동법 제40조).

5. 벌 칙

뺑소니, 사고현장훼손 및 위장, 증거물 소멸,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 기타 악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한다(동법 제25조).

특별히 대형사고 유발과 부가책임이상의 경우, 중대한 사고유발, 동등책임 이상

의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50원 이상 2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한 사고유발과 부가책임의 경우, 일반적 사고유발 및 주요책임 이상의 경우 10

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고유발과

동등책임 이하의 경우 50원의 벌금형 또는 경고조치를 한다(동법 제24조).

당사자의 처벌에 대한 불복시 처벌결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상일급공안기관

(⾂㥓級公㍆機關)에 재결정을 신청하며, 상일급공안기관은 재결정신청서 접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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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당사자가 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결정

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 

Ⅲ. 우리나라와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의 비교8)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현실과 법적 토대 위에서 독자적인 자동차보험제도를 발전

시켜 왔으며, 자동차보험약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의 자동차보험약관과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하여 각 담보항목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및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1. 약관의 체계에 관한 비교

가.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담보종목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개인소유의 자가용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

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

차와 관용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의 전 차종(렌

터카 포함)이 가입할 수 있는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나누고 있고, 그 외에 가입자

의 특성에 따라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

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용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나누고 있지는 않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담보종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영업용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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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논문은 필자의 2002년 12월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한 것이며, 신약

관과 비교할 때 조문 구성에 있어 인용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2003년 1월에 변경된 신약

관을 사용하지 않고 구약관을 근거하여 비교하였다.



차보험의 경우는 제외), 자기차량의 5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의 기본보험은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의 두 가지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3자 책임보험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키

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 우리나라에서 담보하고 있는 자기신체사

고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대해서는아직도입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자의 편의성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두고 있

는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

험료 납입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만24세 이상 한

정 운전 특별약관, 만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별약

관, 대인배상Ⅰ일시담보특별약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경우 부가보험이 특

약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

보험이라는 기본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서, 그 종

류를 보면 차량손실보험에 대해서는 전차(㫕㹏)도난보험, 유리단독파손보험, 차량

운행정지손실보험, 자연발화손실보험, 신증가설 비손실 책임보험이 부가보험으로

존재하고,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차량책임보험, 무과실책임보험, 차량적재물

낙하책임보험이 부가보험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중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종류나 담

보종목이 아직 단순하고, 기본보험에서 담보되는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가보

험에서 이를 보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나. 약관의 조문편성

약관의 문언을 보면 중국 자동차보험약관도 현행 우리나라 약관과 같이 조문형식

으로 되어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 조문마다 조문내용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제어를 각 조문에 함께 기재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장별 제목 아래

관련 조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 조문별 표제어 없이 곧바로 조문내용을 기재하고 있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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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조문형식과 표제어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

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기존의 조문형식을 벗어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식 약관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약관은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임의보험인 대

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자기차량손해, 일반사항, 보험금지급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담보종목들

의 조문편성을 개괄하면, 회사의 보상책임발생요건, 보상의 한도와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피보험자의 범위, 지급보험금계산, 보험금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담보종목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

반사항이라는 제목아래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계

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차량대체, 보험료의 반

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의무,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의 해지 또는 해제, 보험료의 환급, 사고발생시의 의무, 보험금의 분담, 계약내용의

제공, 분쟁의 조정, 대립에 관한 규정, 보험금지급보장, 관할법원, 준거법에 관한 사

항을 차례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 총칙, 기본보험의 구성, 보상책임, 면책사유, 보험금액,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보상처리,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무보상우대, 기

타사항에서 약관적용차량의 범위와 취소시 보험료의 환급, 계약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해 모두 34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이어서 각 부가보험종목별로 보상책임의 성립

요건, 면책사유, 보상한도,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보험과는 별개의 조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조문편성에서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 큰 항목별로 나누어져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문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문 상호간의 체계적 유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0) 즉 약관의 구조체계를 살펴보면 영미법의 체계를 띠고 있

지만「도로교통사고처리법」과 맞물려 매우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체적인 구조체계에서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약관의 표현상 전통적

인 법문구조의 기술방식으로 말미암아 해석상 불필요한 다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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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컨대,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책임발생요건, 보상처

리의 책임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약관이 보상책임 발생요건과 피보험자의 범

위를 각각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대변혁의 모습이 마치 한국

의 성장모델과 흡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중국 자동차보험

약관의 정비와 개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동차보험제도와 약관은 좋은 모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약관의 내용에 관한 비교

가. 자동차의 정의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은 총칙을 두고, 보험계약상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기본보

험과 부가보험의 분류, 부가보험의 부보조건과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보험차

량의 전손 또는 멸실시 보험계약의 종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총칙에서 자동차를 정의한 것은 자동차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목적물의 종류를 한

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자가용, 전차, 축전지차량, 오토바이, 트

랙터, 각종 전용기계차, 특종차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개념은「자동

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고 있을 뿐, 약관상에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은 이를 총칙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존재

하는 다양한 자동차의 유형을 총칙상의 어느 자동차 종류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여

전히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의 범위에 넣느

냐 하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가입대상 차량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

제일 뿐인데 이를 굳이 약관에까지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디까지나 보험가입 이후의 문제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기본보험약관상의 주요조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개인용자동

차보험약관의 관련규정과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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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책임발생요건

1) 차량손실보험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1조는 차량손실보험의 보상책임발생요건을 정하고 있는

데, 같은 조 제1항은“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가 보험차량을 사용하던 중, 다

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차량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보상해야 한다”고

하고, 그 원인으로“⑴ 충돌, 전복, ⑵ 화재, 폭발, ⑶ 외부물체와의 충돌, 공중에서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낙하의 경우, ⑷ 번개, 폭풍, 토네이도, 폭우, 홍수, 해일, 지

몰11), 빙몰, 눈사태, 산사태, Land slide, 우박피해, 흙탕물,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

우, ⑸ 보험차량의 적재 도강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이는 자동차 등록인이 본인

인 경우로만 제한된다)”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가 보험차량의 구조,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출

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비용항목의 최고

보상금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책임발생요건, 보상범위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보험차량의 사용

주체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자격 있는 운전자(허락피보험자)로 한정

하고 있고, 보험차량의 사용과정 중 사고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당시 운전의 주체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고시가 피보험차량의 사용과정에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주체를 기명피보험자와 허락

피보험자로 하겠다고 함으로써, 피보험자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사용권한이 없는

무단운전 중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다.

이는 차량운전자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무단운전자의 운전 중 피보

험자동차사고로 자기 차량에 손실을 입은 경우까지도 보험사고로 보상해 주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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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몰(지반함몰)은 지진과 다르다. 지진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3

조).



나라 약관의 자기차량손해보험과는 사뭇 다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피보험자동차의‘사용하던 중’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 보상책임발생요건에서 피보험차량

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자기차량사고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사고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점만 특히 문제될 뿐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

형태가 어떠했느냐, 운행 중이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에 비하면 중국의

경우‘사용하던 중’으로 명기되어 있어 보상될 수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12)

또한 사고원인에 관해서는 충돌, 전복, 화재, 폭발, 외부물체와의 충돌, 공중에서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낙하, 번개, 폭풍, 토네이도, 폭우, 홍수, 해일, 지몰, 빙몰,

눈사태, 산사태, Land slide, 우박피해, 흙탕물, 동파 등의 자연재해의 경우, 차량

이 배에 실려 운반되는 도중 맞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이는 자동차등록인이 본인

인 경우에만 제한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의 차량손

실보험은 사고원인에 관해서 자연재해사고를 광범위하게 담보하고 있어, 해일, 지

몰, 빙몰, 눈사태, 산사태, 동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담

보되는 사고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담보사고가 포함된 이유

는 중국의 자연적 환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차량이 배에 실려 도강 중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어13) 차량의 운반 내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도로여건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 재해의 다발성 및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에 따른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보

다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화이든 자연발화든 상관없이 보상해주고 있고, 차량의

도난에 대해서도 담보해주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자연발화와 차량전체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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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에 관해서 중국의 판례경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력한 견해는 정지에서 운행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이 자동차 사용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㳒㒻㖓(2001),

p.124). 

13) 다만, 화물선, 여객선, 여객화물선, 컨테이너선 등의 운송도구에 적재되는 보험차량의

도하는 본 자동차보험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㳒㒻㖓(2001), p.72).



의 경우를 부가보험약관으로 담보함으로써 기본보험약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러한 부분은 중국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별도 기재되어 있어 그곳에서 상론

하기로 한다.

한편 제2항에서는 피보험차량의 구조, 보호조치를 취하다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즉 손해방지경감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점과 아울러 비용지급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

에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도 비용조항을 두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지급한도에 있어서는 보험금액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지시 없이 지출한 비용

도 부담케 하는 우리「상법」과 약관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상법」은 손해방지비용은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법에

서는 보험약관에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든가 보험금액의 한

도에서만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에 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효설과 부인하는

무효설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모두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제680조에 반하여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든가 제한하는 약관의 정함은「상법」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14) 다만 입법론으로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

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신의칙상

으로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5)

2) 제3자책임보험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2조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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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승규(2000), p.233; 서돈각(1995), p.417; 손주찬(1993), p.586; 최기원(1998),

p.267.

15) 양승규(2001), p.327; 독일「보험계약법」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

(Rettungskosten)은 보험자의지시에 따라서 지출된 경우에만 손해보상액과 이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비용의 전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자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손해방지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손해보상액과 이 비용의 합계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지급한

다(장경환(2002)).



규정하고 있다.16)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가 보험차량

을 사용하는 중 의외의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 직접적인 손실

을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험자는「도로교통사

고처리법」과 보험계약규정에 따라서 보상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후처리 작업

은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책임발생요건, 보상처리의

책임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약관이 보상책임 발생요건과 피보험자의

범위를 각각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선 중국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에 대해서 보면, ‘보험차량을 사

용하는 중 의외의 사고’로 정해져 있어 첫째로 보험차량을 사용하는 중이어야 한다

는 점, 둘째로 의외의 사고여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사용하는

중’이란 주행 중인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주차 및 정차 중인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어떤 범위에서의 차량사용을 피보험차량

의 사용으로 볼 것인지도 역시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결국 중국의「도로교통사

고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냐를 기준으로 파악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뿐만 아니라‘관리하던 중’에 대해서까지 피보험자동차 사고책임을

추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자동차보험약관에 비해서 보상책임 발생사고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도로교통사고처리법」과

보험계약에 따라서 배상한다고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배상

금액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하되, 만

일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지급기준이 아닌 소송판결금을 지급

토록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 제2조, 제16조,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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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본의 자동차보험보통보험약관은 제1장 배상책임조항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함

께 다루고 있는데, 이는 중국약관과 유사한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일본의 경우도

대인과 대물에 공통적인 피보험자조항, 공통면책조항, 비용 등의 부분을 제외한 보상책

임요건이나 별도 면책사유, 대인보상직접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다(남원식외 6인 공저(1998), p.54).



또한 중국의 기본보험인 제3자책임보험에서는 사후처리작업(구조비용,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

인∙대물배상담보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까지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도 특별보험인 차량책임보험에서는 이들 비용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 면책사유

1) 차량손실보험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3조는“피보험차량의 다음과 같은 손실은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8개항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1) 자연마모,

부식, 고장, 타이어 단독파손17), (2) 지진, 인공직접급유, 고온18)으로 인한 손실, (3)

차량에 적재한 화물의 충돌로 인한 손실, (4)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의 주정차 중 전

도로 인한 손실, (5) 보험의 책임범위 내의 손실을 입은 후에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으로 손실이 확대된 부분, (6) 자연발화19) 및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의 발생, (7) 유리의 단독파손, (8) 보험차량의 침수 또는 배기통의 침수 중 시동하

거나 침수 후 부적절한 조작으로 생긴 엔진손상20)”등이다.

또한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5조에서는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에 공통

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다음에 열거한 상황에서 발생한

피보험차량의 손실 또는 제3자의 경제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자는 어떠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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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량 운행 중 어떠한 원인을 막론하고 발생한 타이어의 단독파손은 자연마모가 심할 뿐

아니라 보험사고이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면책사유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자연마모, 부식, 고장,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로 차량

의 기타 부분의 손실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㳒㒻㖓(2001), p.74). 

18) 인공직접급유란 차량의 정상적인 급유계통을 거치지 않고 급유하는 것을 말하고, 고온이

란 차량의 안전조작 규칙을 위반하는 가열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말한다(㳒㒻㖓

(2001), p.74).

19) 보험차량 자체의 전기, 선로, 주유계통, 화물자체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화재를 가

리키며, 부가보험인 자연발화 손해보험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㳒㒻㖓(2001), p.75).

20)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 현상으로 사실상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이고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신중하게 운행하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0년 약관에서 새로이 면책약관에 추가되었다(㳒㒻㖓(2001), p.76).



막론하고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 11개항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사유들을 보면, “(1) 전쟁, 군사충돌, 폭동, 압류, 몰수, 징발, (2)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 아닌 자의 보험차량 사용, (3)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고의행

위21), (4) 경주, Test, 영업적 수리공장에서 수리기간, (5)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낙

하, 누락, (6) 자동차 견인차량(트레일러 포함) 또는 기타 피견인물체 가운데 최소

한 하나가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7) 운전자의 음주22), 마약, 약물

에 의한 마취, (8) 운전자가 아래의 상황 가운데 하나일 경우 ; ① 운전면허증이 없

는 경우, ② 운전하는 차량과 운전면허증이 허가하는 차량의 차종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③ 군대 또는 무장경찰 부대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지방운전면허증으로 군대 또는 무장경찰 부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⑤ 연습면허

증을 소지하고 주행연습을 하는 경우 또는 운전교사의 지도가 없거나 주행연습의

지정된 시간과 노선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⑥ 실습기간에 대형버스, 전차, 기중기, 견

인차 등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교사의 감독지도가 없는 경우, ⑦ 연습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습기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⑧ 운전자가 시험에 불

합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안교통관리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운전면허증

으로 운행하는 경우, ⑨ 각종 전용 기계차, 특종차의 인원이 국가 유관부서가 발행

하는 유효한 조작증이 없는 경우, ⑩ 공안교통관리부가 규정하는 기타 운전면허증

이 무효인 경우, (9) 보험차량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10) 서면약정에 따

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이 보험계약의 별도 서면약정 외

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차량이 공안교통관리부가 발행하는 운행증과 번호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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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고의의 형태를 두개로 나누어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를 절대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명피보험자 이

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

재하는 경우에는 고의없는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남원식

외 6인 공저(1998), p.357). 

22) 이 때의 음주운전판단은 공안교통관리부서가 교통사고 처리시 음주 후에 운전했다는 결

론을 내렸을 경우와 음주 후에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근거해서 판정할 수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이 없어 음주운전 판정시비가

우려된다(㳒㒻㖓(2001), p.77). 



거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했을 경우”등이다.

또한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6조 역시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의 공통적

인 책임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보면, “아래에 열거한 손실과 비용은 보

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보험차량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해서 피보험자

나 제3자가 영업정지, 운행정지, 정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생산중단, 통신두절 및

기타 각종 간접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정신적인 피

해를 입은 경우, (3) 오염으로 인해서 생겨난 보상과 배상의 경우, (4) 컴퓨터의

2000년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직접∙간접적인 손실, (5) 보험차량 전체의 도난, 강

도, 강탈, 그 기간 중 입은 손실이나 부품, 설비 등의 분실, 제3자의 인명피해 및 재

산손실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에 관해 검토하여 보면, 이 조항의 취지는 일정한 사유

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약관과 비교해 보면 자연

마모나 부식, 고장, 타이어단독 파손의 경우는 성질위험으로서 우연성이 결여된 손

실이므로 면책하는 것은 동일하다(「상법」제678조 참조). 그러나 중국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는 차량의 잘못된 조작에 따른 손실에 대해 면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 즉, 제2호의 인공적 직접급유나 고온으로 인한 손실, 제8호의 보험차량

의 침수 또는 배기통의 침수 중 시동하거나 침수 후 적절치 못한 조작으로 생긴 엔

진손상을 면책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하다. 다만 제5호의

담보범위내의 손실을 입은 후에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으로 확대된 손

실은 우리약관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손실로서 보험자가 면책될 여지는 있다. 또한 제6호의 자연발화 또는 원인

이 불명확한 화재의 발생과 제7호의 유리의 단독파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서 정

한 대신 이를 부가보험23)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약관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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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발화손실보험과 유리단독파손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특히 자연발화 면책사유나 유

리단독파손 면책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

도록 하는 것이 중국판례의 경향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러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㳒㒻㖓(2001), p.76).



해석상 면책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제3호의 차량에 적재한 화물의 충돌로 인한 손실, 제4호의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의 주정차 중 전도로 인한 손실을 면책사유로 정한 것은 moral risk를 방지

하려는 취지로서 우리나라 약관과는 다른 면책규정이다. 다만 제3호의 차량적재물

의 손실은 우리 약관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화물의 적재, 고정상의 중대한 과실이 인

정될 경우 면책될 여지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약관상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동파로

인한 손해의 경우, 중국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제2조에서 이를 담보하는 보험사고

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 제4조에 정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

정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연 면책한다는 취지의 상황면책사유로서 차

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에 공통적으로 정한 사유이다. 이들 사유 가운데, 제1

호의 전쟁, 군사충돌, 징발 면책규정, 제3호의 고의사고 면책, 제5호의 시합용 또는

시험용 운전 면책, 제7호의 음주, 마약, 약물에 의한 마취 면책, 제8호의 무면허면

책 사유들은 우리나라 약관상의 면책사유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제2호

의 피보험자 외의 자가 보험차량을 사용한 경우의 면책, 제9호의 사고 후 도주의 경

우 면책사유, 제11호의 운행증과 번호판위반, 검사 불합격차량의 면책사유들은 우

리나라 약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면책사유들로서, 특히 제9호와 제11호는 보험

사고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사유로서 행정처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면책사유로 존치시킴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특히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자동차보험약관은 일률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약관은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예컨대 피보험

자가 열쇠를 꽂아놓고 자리를 비운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경우

(허락피보험자의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호의 시합용 또는 시험용 운전 면책사유도 고도의 위험행위를 감행함으

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로 중과실사고에 대한 면책사유라고 하겠다. 한편

제10호의 면책사유는 순수하게 보험계약의 효과와 관련된 보험료미납에 따른 보험

책임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 성격상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해서 사고전후

의 일정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정한 다른 사유들과는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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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6조의 면책사유들에 관해 살펴보면, 제4호나 제5

호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말해서 면책사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배상범위에 관한 사항

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책사유인 것처럼 정

한 것은 중국의 법률체계나 법인식의 미진, 약관의 비체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는 사고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 즉 특별손해에 대해

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보상책임발생요건에 규정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제2호의 경우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차량손실보험의 경우 당연한 것이며, 제4호는 지나치게

일시적인 상황에 대비한 규정이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제5호가 차량도

난이나 강도의 경우 이를 면책사유로 하는 대신, 이는 부가보험의 전차량(㫕㹏⠸)

도난보험으로는 담보될 수 있다. 우리의 차량손해보험약관 제44조는 도난의 경우

는 담보하고 있으나, 강도의 경우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2) 제3자 책임보험

가) 대인배상 관련규정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제3자 책임보험과 관련되는 면책사유는 약관 제4조의

면책사유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차량손실보험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제5

조와 제6조의 면책사유이다. 약관 제5조와 제6조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

로 여기서는 약관 제4조만 언급하기로 한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4조는“보험차량이 아래에 열거된 인명의 피해 또는 재산

의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가 있건 없건 간에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 (2) 개인소유차량, 개인차량의 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 및 그 가족

구성원과24) 그들이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 (3) 보험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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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 개인소유차량이란 차량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차량을 말하고, 개인책임차

량이란 개인명의로 임대차한 타인의 차량을 말한다(㳒㒻㖓(2001), p.78).



그들의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면책사유의 구성에서 중국의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소 혼란스럽고, 더구나 차량손실보험과 공통된 면책사

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면책사유의 존재이유와 근거에 따라 좀 더 체계화하

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4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차량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비록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다

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본 조항에서 순수하게

대인사고와 관련되는 것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이다.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와 비

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다. 우선 면책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

를 보면, 피보험자(허락피보험자 포함)에 대한 면책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중국자동차보험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면책으

로 되어 있어, 그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중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호적단위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인지 여부를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 자녀라고

해도 별개의 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반

면, 부모와 자녀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면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약관 면책범위에 비해 중국의 경우 명확성이 결여되어

면책범위가 매우 유동적일 수 있고, 같은 호적에 등재된 구성원이냐 아니냐 하는 우

연적 사정과 개개 사안에 따라 면책여부가 변화무쌍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4조 제3호는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모든 자들

에 대해 면책으로 하고 있어 그 면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여겨지고, 좀

가혹한 감도 없지 않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자의 배상에

관해서는 이를 배상책임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부가보험에서 차량책임보험에 의해

이를 담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러한 면책사유는 지나치게 보상책임을 축소시킨 것으로서 피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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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와의 인적관계가 가족구성원의 그것에 비해 극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제11조 2항 4호와 5호(업무

상 재해면책사유)와 같은 면책조항을 중국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두고 있지 않으

며, 아직 피보험자개별적용에 관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약관 제5조에 의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차량손실과 제3자 책임보험

의 공통적 면책사유임에도, 공통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호에서의 압류, 몰수, 징발의 경우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사고 면책, 전쟁 등 면책, 무면허운전 면

책 등의 경우는 우리나라 약관과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관상 음주운

전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

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전부 면책이라는 점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약관상 유

상운송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6조의 면책조항 중 제2호의 정신적인 피해보상 면책조

항은 대인사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법감정이나 약관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의문이 드는 조항이다. 

나) 대물배상 관련규정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4조에서 대물배상 관련규정은“(1) 피보험자 또는 허락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중인 재산, (2) 개인소유, 개인차량의 피보험자 또는 허

락피보험자 및 그 가족구성원과 그들이 소유 또는 관리중인 재산, (3) 피보험차량

에 탑승한 사람들의 재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물배상에 관한 면책사유 가운데,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4조와 우리나라 약관

제22조 제2항의 면책규정은 피보험자 내지 일정한 범위내의 자연인이 그 피해물과

일정한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면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취지상으로는 서로 유사

하다. 그러나 피보험자 내지 자연인의 인적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고, 개별적용의

법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면책범위는 서로 다르다. 즉, 피보험자 내지 허락피

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재산,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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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면책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약관 제22조 제2항 제

2호와 같은 규정은 중국자동차보험약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5호와 같은 개별

적용에 관한 규정도 아직 없다. 또한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4조 제3호의 피보험차

량에 적재된 재산에 대한 면책조항은 우리 약관 제22조 제2항 제3호의 적재 또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면책조항과 유사하다. 또한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5조상의

면책사유와 비견되는 우리나라 대물배상 면책조항 제22조 제1항 규정의 비교∙검

토 내용은 위에서 이미 논의한 대인배상 면책규정의 비교∙검토 내용이 그대로 타

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이상의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보면, 대물배상에 관한 면책사유는 우리나라의 약

관규정이 중국의 그것에 비해 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보험금액과 배상한도

1) 차량손실보험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8조에서는 차량손실보험의 보험금액의 결정방식에 대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아래 3가지 방식 중에서 협상을 통해 1가지 방식으로 확정

한다. (1) 신차는 구입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신차의 구입가격은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의 구입가격과 보험에 가입된 동일 차종의 신차의 가격(차량구입 시 부가비

포함)을 말한다. (2) 보험가입할 당시의 실제가치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가치는 동

일 유형의 차량을 시장에서 신차로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이미 사용 기간의 감가상

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만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을 계

산에서 공제한다. 부족한 1년은 감가상각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나 최고 감가상각금액은 신차 구입가격의 80%를 초과

할 수 없다. (3)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그러나 보험금은 동

일 유형의 신차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다른 확정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임을 진다”또한 중국자

동차보험약관 제15조에는 차량손실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ⅰ) 전부손실: 보험금액이 실제가치 보다 높을 때에 사고당시의 실제가치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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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상한다. 보험금액과 같거나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에는 보험금액에 따

라 계산하여 보상한다.

ⅱ) 부분손실: 신차 구입가격으로 보험금액을 확정한 차량은 실제수리 및 필요,

합리적인 구조비용에 따라서 보상금을 계산한다. 보험금액이 신차 구입가격

보다 낮은 차량은 보험금액과 신차 구입가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수리 및

구조비용을 보상한다. 보험차량의 손실보상 및 구조비용이 각각 보험금을 초

과하지 않게 제한하고 만약 보험차량이 부분손실로 인한 일차 배상금액과 배

상면제금액의 합이 보험금과 같을 때에는 차량손실보험의 담보책임이 즉시

종결한다.

ⅲ) 구조한 재산 중에 이 보험계약이 미담보한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보험계

약에 의거해서 보험재산의 실제가격은 총 구조재산의 실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조비용을 분배한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제8조는 차량손실보험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입금액 확정방법을 정한 것으로 계약

업무에 관한 규정이지, 보상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계약에 의해 보상한도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보상을 위한 약관이 지나치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좌우되도록 되어 있고, 내용도 번잡스러운 느낌이다. 

요컨대 신차의 경우 그 구입가격에 따르거나, 보험가입할 당시의 실제가치에 따

르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하는 경우에도

동일 유형의 신차구입가격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 제47조에 기재된 보험가액에 관하여‘용어풀이’를 통해, 공인된 기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한 차량기준가액(이를‘보험가액’

이라 함)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지

의 발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차량손실보험이 실손보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나, 보

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주관적인 협의에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자

동차보험약관 제15조는 차량손실보험의 보상금 계산과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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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손보상의 차원에서 전부손실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사고당시의

실제가치로 계산하여 보상하며, 부분손실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신차기준으로

하였느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였느냐에 따라 전자는 실제수리비용을 후자는 신

차구입가격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리비용과 구조

비용을 합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

라 약관의 경우는 매우 간명하다. 실제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되,

만일 차량가액이 보험가입금액 보다 적을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완전파손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과 손해경감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도 전부손해로 보아 보상처리한다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기준이 보상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이를 결정

하는 방식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보상한도를 정하는 것도 번잡한 경향이다. 그리

고 중국의 경우 구조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중국자동차보험약관

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25)

2) 제3자 책임보험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9조는“제3자 책임보험의 매 사고 시 최고 보상한도액은

차량 종류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1) 다른 지역 내에서 오토바이, 트랙터의 최고 보

상한도액은 다음 4등급으로 나눈다. 2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2) 기타 차량

의 최고 보상한도액은 다음 6등급으로 나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그러나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트레일러

를 보험에 가입하면 주거(트레일러 포함)와 일체로 간주한다. 사고발생시 트레일러

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보상책임은 주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와 동일하게 간주

하며, 보험자는 트레일러 사고로 인한 보상액과 주차의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합하

여 보상하되 주차사고로 인한 보상한도액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 제9조는 보상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 차량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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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다는데 특이성을 지니고 있고, 무한보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인수지침서에 정하고 있을 뿐 약관상에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 이를 약관상에 기재하고 있음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

러나 이러한 보험가입금액은 계약 업무적 성격이 짙고, 비록 보상한도로서의 기능

을 가지기는 하나 매우 가변적이어서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약관에 기재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기재한 것은 보험가입과 보상의 영역에 관한 명확한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의 반영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제3호의 경우 보험금의 분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26), 이와 관련하여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관한 사소한 부분까지 약관에

규정한 것은 친절함을 넘어 최소한으로 압축해야 할 약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

도 한다. 물론 현실적인 쟁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겠지만, 보상과 관련된 절차나

보험금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 보상처리 절차

중국 자동차보험약관 제12조는“피보험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

증권, 사고증명, 사고책임인정서, 사고합의서, 판결서, 손실명세서와 관련비용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상청구시 구비할 서류를 정하고 있고, 제13조

는“보험자는 사고 시 보험차량의 운전자에 부과된 책임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규정과 함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피보험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제3자의 재산을 파손시키면 최대한 수리, 복구한다. 수

리 전에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검사를 하고 수리항목, 방식과 비용을 확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을 거절하거나 재조사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고 함으로써 수리과정에 보험자가 개입하여 조사,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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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에서는 보험금의 분담에 관해 정하고 있다(자동차보험약관 제68

조).



또한 제16조에서“피보험차량이 제3자책임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명시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도로교통사고처리법」이 규정한 범위, 항목과 표준

및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승낙하고 지

급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재결정하거나 또는 보상을 거절한 권한이 있

다”고 하여 보험금결정 근거와 보험자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 제21조는 보험자의

보상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각종 필요한 증

서를 심사하고 조사하여 결정한 보상금액을 보험계약 쌍방이 확인한 다음 10일 내

에 1차 보상을 종결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약관의 경우 동일한 조항 내에서 보험 청구시의 절차 및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증거, 보험금결정시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자동차보

험약관의 경우는 각 조항이 산재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체계이다. 두 약관 모두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동

일하지만, 기준시점은 우리나라가 관련서류 및 증거를 접수받은 때부터인 반면, 중

국의 경우는 배상금액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후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의 경

우는 심사 및 보상금액 합의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

으므로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Ⅳ.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자동차사고처리에 관한 법규는「도로교통사고처리

법」으로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민사,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규이다. 교

통사고처리기관은 각급 공안기관인데, 여기서 형사, 민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교통

사고의 총체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발생율의 상승과 경제수준

의 향상 등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고, 사고원인과 책임정도를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현재의「도로교통사고처리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겠다. 특히 공안기관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의

부분까지 모두 총괄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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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있지만, 하루 빨리 전문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뺑소니사고의

증가와 보험사기의 격증 등 현실적인 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

해보장이라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과 책임유무의 판단이라는 측면의 특별법이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안기관이 형사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관련업무까지 관여한

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궁국적으로 비효율적인 한계성

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므로 법제정과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부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한 사법적 해결이 행해질 것이고, 판례의 집적과 더불어 법률

규정 및 약관규정에 대한 애매한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종류와 약관의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일화와 체계

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자손보험이나 무보험차상

해 등의 보험종목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운전자의 성향에 따른 보험

상품의 다원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필요하고, 그에 발맞춘 자동차보험

약관의 등장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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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Nowadays, it can be said that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of a nation

reflects its economic situation and Automobile culture. You can notice it simply by

looking at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recent years,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in economy with its reformation

and the open-door policy. With its rapid progress in economy, the number of its

automobiles is also sharply increased and it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of

automobile accidents. In the face of the ill effect of automobile accidents, the

government of Chin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utomobile insurance which

indemnifies for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and the necessity of the reform of legal

systems about automobile insurance which can protect the injured effectively.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tasks to resolve in Chinese legal systems for

automobile insurance and policy.

Although China is a Socialist state, as its economy and the standard of living

grows and develops, the claims of the injured and demand for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will get more strong. In such situations,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gives you a good grasp to understand the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policy and can be of great help to develop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 Key Word : Automobile Insurance,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Chinese legal systems for automobile insurance and policy,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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